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2000
사회개발비             123,045,5771,293,156,843 1,170,111,266 [국비331,048,108 기금3,319,289 양여금25,117,000]

2300
사회보장비             47,833,391450,802,703 402,969,312 [국비268,447,323 기금11,573]

2310
일반사회복지           23,557,105360,660,746 337,103,641 [국비222,256,780]

2311
일반사회복지           2,557,96130,756,713 28,198,752 [국비8,487,678]

100
경상예산            118,851899,636 780,785  

120
경상적경비          118,851899,636 780,785  

201 △14,045일반운영비 97,208 111,253  

△27,245 0173,508 100,753 일반운영비                      

<일반수용비> (=52,608)

5,000  ·2004 복지시책안내책자                   5,000 * 1000부 =

5,000  ·노인복지업무관련 유인물                5,000 * 1,000부 =

1,500  ·100세이상 노인 기념품                    50,000 * 30개 =

5,000  ·기초생활보장업무관련 유인물            5,000 * 1,000부 =

6,000  ·장애인복지업무관련 유인물              6,000 * 1,000부 =

1,200  ·시비복지장학생 증서 인쇄                 1,500 * 800매 =

855  ·사회복지 유공자 표창장                   15,000 * 57매 =

240  ·모범국가유공자 표창장                    15,000 * 16매 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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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85  ·사회복지유공공무원 표창장                15,000 * 19매 =

1,050  ·노인복지관련 유공자 등 표창 및 상장      15,000 * 70매 =

1,800  ·장애인복지관련 유공자 표창장            15,000 * 120매 =

2,500  ·우수복지자원봉사자 기념뺏지              50,000 * 50개 =

750  ·우수복지자원봉사자 표창장                15,000 * 50매 =

5,000  ·장묘문화개선 홍보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3,000  ·장애인복지관련 홍보책자 등 인쇄        1,000 * 3,000부 =

13,428  ·부서운영기본수용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<공공요금및제세> (=300)

300  ·업무용 이동전화요금                25,000 * 1대 * 12월 =

<운영수당> (=5,200)

3,500  ·사회복지위원회 참석수당            70,000 * 25명 * 2회 =

1,400  ·장묘문화개선 세미나 참석수당       70,000 * 10명 * 2회 =

  ·사회복지직 공무원 연찬회 외래강사수당

3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0,000 * 2명 * 1회 =

<급량비> (=14,400)

14,400  ·기본업무수행 급량비          5,000 * 30명 * 8일 * 12월 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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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임차료> (=1,000)

1,000  ·현충일행사 방송장비 임차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3,200 0223,700 10,500 행사지원비                      

2,000복지의달 운영 홍보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,0004.19기념행사 홍보물 및 행사준비물                          =

현충일행사 준비 (=6,500)

3,000  ·홍보물 및 행사준비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3,500  ·충혼탑현판 설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500제8회 노인의날 및 경로의달 행사용품                        =

1,000장애인의날 행사용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사회복지직공무원 연찬회 (=12,700)

8,000  ·시설사용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201 4,700
일반운영비

  ·교재비 및 행사진행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202 21,595여비 50,782 29,187  

16,195 0139,782 23,587 국내여비                        

1,198국비확보 중앙부처 업무협의        49,900 * 2명 * 3일 * 4회 =

1,198복지행정관련 중앙부처 업무협의    49,900 * 2명 * 3일 * 4회 =


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1,198기초생활관련 업무협의             49,900 * 2명 * 3일 * 4회 =

1,198노인관련 각종행사참가 및 인솔     49,900 * 2명 * 3일 * 4회 =

599노인복지관련 중앙부처 협의        49,900 * 2명 * 3일 * 2회 =

장애인복지관련 각종행사참가 및 인솔

1,79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9,900 * 2명 * 3일 * 6회 =

1,797장애인복지관련 중앙부처 협의      49,900 * 2명 * 3일 * 6회 =

799장애인기능경기대회 참가           49,900 * 2명 * 4일 * 2회 =

1,198장묘관련 업무협의                 49,900 * 2명 * 3일 * 4회 =

28,800직원관내여비                    10,000 * 30명 * 8일 * 12월 =

5,400 0311,000 5,600 국외여비                        

8,000선진장묘시설견학                     4,000,000 * 2명 * 1회 =

기초생활보장사업 우수공무원 해외연수

202 3,000
여비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,000,000 * 1명 * 1회 =

203 2,500업무추진비 53,600 51,100  

2,500 0350,000 47,5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            

11,000복지시책 업무추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4,000사회복지시설 업무추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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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,000저소득층 복지증진 시책추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2,000기초생활 업무추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4,000노인복지 업무추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3,000노인의날 및 어버이날 행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5,000장애인복지 관련 업무추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,000묘지(납골)공원 조성사업 주민협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0 043,600 3,600 기타업무추진비                  

203 3,600
업무추진비

부서운영업무추진비                          300,000 * 12월 =

301 △13,149일반보상금 98,296 111,445  

4,800 0716,000 11,200 민간인해외여비                  

16,000선진장묘시설견학                     4,000,000 * 4명 * 1회 =

△2,941 0824,624 27,565 공익근무요원보상금              

노숙자쉼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(=24,624)

4,100  ·봉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,400 * 14명 * 12월 =

12,600  ·중식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75,000 * 14명 * 12월 =

5,880  ·교통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,000 * 14명 * 12월 =

2,044  ·피복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6,000 * 14명 * 1회 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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△13,288 0948,692 61,980 행사실비보상금                  

3,992사회복지시설종사자 교육여비                  49,900 * 80명 =

보훈의달 국가유공자 음악회 (=9,000)

1,000  ·출연단체 보상                        200,000 * 5개단체 =

8,000  ·참석유공자 유족보상                     10,000 * 800명 =

현충일 추념행사 (=30,400)

30,000  ·유가족, 유족보상                      15,000 * 2,000명 =

400  ·행사지원단체 보상                    200,000 * 2개단체 =

4.19기념행사 (=5,300)

4,500  ·유가족,유족보상                         15,000 * 300명 =

800  ·행사지원단체 보상                    200,000 * 4개단체 =

△1,720 118,980 10,700 기타보상금                      

2,500부일보훈대상자 시상                          500,000 * 5명 =

800모범국가유공자 시상                          50,000 * 16명 =

1,500사회복지업무유공자 시상                      50,000 * 30명 =

100민원업무 지연처리시 보상                      5,000 * 20건 =

2,400자활후견기관 평가단 보상               100,000 * 6명 * 4일 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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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680부랑인등 귀향자 보상(여비 및 식비)     20,000 * 7명 * 12월 =

303 150포상금 950 800  

303 950
포상금

사회복지유공 공무원 시상                     50,000 * 19명 =

307 121,800민간이전 598,800 477,000  

165,800 02598,800 433,000 민간경상보조                    

31,400장묘문화개선 범시민추진 운영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30,000사회복지협의회운영 및 교육훈련사업비                       =

12,000상이군경회 체육대회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14,400보훈복지회관 운영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40,000대한민국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=

9,000부산시월남전참전용사회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0,0006.25참전전우기념사업회 운영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5,000정신건강의날 행사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20,000부산광역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지원                     =

6,000사회복지 학술연구 조사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5,000사회복지관 종사자 교육훈련사업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=

30,000호국보훈의 달 행사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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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,000사회복지사 자질향상 교육훈련사업 지원                      =

보훈단체참전지 순례보상 (=26,000)

20,000  ·6.25격전지 등 기념지 순례         2,000,000 * 10개단체 =

6,000  ·4.19관련 기념지 등 순례            1,500,000 * 4개단체 =

307 40,000
민간이전

재일학도의용군 책자발간사업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200
사업예산            2,439,11029,671,577 27,232,467 [국비8,487,678]

210
보조사업            1,106,61019,141,039 18,034,429 [국비8,487,678]

307 54,000민간이전 144,000 90,000 [국비100,800]

54,000 01144,000 90,000 의료및구료비                    

144,000노숙자진료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307
민간이전

[국비100,800 시비43,200]

308 2,502,191자치단체등이전 16,398,621 13,896,430 [국비7,087,669]

2,502,191 0116,398,621 13,896,43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            

1,257,104노숙자보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879,973 시비377,131]

134,380쪽방생활자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67,190 시비67,190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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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350,850부랑인시설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945,595 시비405,255]

8,861,663사회복지관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2,658,499 시비6,203,164]

2,094,443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628,333 시비1,466,110]

43,620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13,086 시비30,534]

118,000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118,000 ]

2,029,241정신요양시설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1,420,469 시비608,772]

509,320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308
자치단체등이전

[국비356,524 시비152,796]

403 자치단체등자 △349,581본이전 2,598,418 2,947,999 [국비1,299,209]

△349,581 012,598,418 2,947,999 자치단체자본보조                

36,600푸드뱅크장비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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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비18,300 시비18,300]

540,000부랑인시설 기능보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270,000 시비270,000]

2,021,818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403 자치단체등자
본이전

[국비1,010,909 시비1,010,909]

220
자체사업            1,332,50010,530,538 9,198,038  

207 270,000연구개발비 300,000 30,000  

270,000 01300,000 30,000 학술용역비                      

207 300,000
연구개발비

사회복지기초욕구조사 용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307 137,000민간이전 4,127,400 3,990,400  

137,000 054,127,400 3,990,400 민간위탁금                      

130,000광복기념관위탁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0,400시설수용자 시체운구 위탁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307 3,987,000
민간이전

영락공원 위탁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308 440,920자치단체등이전 4,117,938 3,677,018  

440,920 014,117,938 3,677,018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            

357,588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                  51,084,000 * 7개소 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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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0,000재가이동 목욕차량운영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75,000노숙자급식비 지원                     1,500 * 100일 * 500명=

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 운영지원

216,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,000,000 * 18개소=

영구임대아파트 및 저소득 밀집지역 목욕탕 운영비

48,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,000,000 * 4개소 * 12월 =

1,440,000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                30,000,000 * 48개소 =

70,000"다"형 사회복지관 운영비 추가지원       10,000,000 * 7개소 =

561,600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        90,000 * 520명 * 12월 =

40,000위기개입 상담사업(사회복지상담소)                          =

648,968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정신요양시설 종사자 수당 (=205,920)

131,040  ·처우개선수당                     140,000 * 78명 * 12월 =

74,880  ·위험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 80,000 * 78명 * 12월 =

11,422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=

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수당 (=42,240)

31,680  ·처우개선수당                     120,000 * 22명 * 12월 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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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,560  ·위험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 40,000 * 22명 * 12월 =

150,840부랑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90,480부랑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  130,000 * 58명 * 12월 =

영락공원 주민감시단 활동비 지원 (=9,600)

8,400  ·주민                          35,000 * 5명 * 4회 * 12월=

1,200  ·전문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,000 * 2명 * 6회=

60,000시설보호자월동용 김장비 및 춘계부식비     12,000 * 5,000명 =

6,000광역푸드뱅크 운영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노숙자쉼터 및 쪽방상담소 종사자 처우개선

308 44,280
자치단체등이전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,000 * 41명 * 12월 =

402 0민간자본이전 50,000 50,000  

0 0150,000 50,000 민간자본보조                    

402 50,000
민간자본이전

보훈복지회관 수선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403 자치단체등자 486,000본이전 1,934,000 1,448,000  

129,000 01734,000 605,000 자치단체자본보조                

450,000사회복지관 기능보강                      900,000,000 * 50% =

121,000학장사회복지관 증축                      242,000,000 * 50% =


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163,000사회복지관 엘리베이트 설치               326,000,000 * 50% =

357,000 021,200,000 843,000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       

403 자치단체등자 1,200,000
본이전

납골공원조성(도시개발공사 선투자금)                        =

405 △1,420자산취득비 1,200 2,620  

△1,420 011,200 2,620 자산및물품취득비                

405 1,200
자산취득비

레이저프린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,200,000 * 1대 =

400
예비비등            0185,500 185,500  

420
기타                0185,500 185,500  

702 0기금전출금 185,500 185,500  

사회복지기금 (=185,500)

  ·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(=185,500)

97,500    –고등학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0,000 * 195명=

88,000    –대학생(전문대생 포함)                1,000,000 * 88명=


